
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(2023.3.10. 기준)

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(제23조 관련)에 따라 

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.

< 해당시험 > 

○ 시험개요

 1.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

  - 시험일시: 2023. 3. 25.(토), 10:00~11:40

 2. 2023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

  - 시험일시: 2023. 3. 25.(토), 10:00~11:40

 3. 정기 기능장 제73회 실기시험 및 정기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(건축목재시공기능장 포함 55개 종목)

  - 시험일시: 2023. 3. 25.(토) ~ 4. 13.(목), 종목별 일정 상이

   ※ 세부일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

 4. 2023년 정기 기사 제1회 실기시험(건설기계정비기사 포함 제114개 종목)

  - 시험일시: 2023. 4. 22.(토) ~ 5. 7.(일), 종목별 일정 상이

   ※ 세부일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

 5. 정기 기술사 제129회 면접시험(가스기술사 포함 37개 종목)

  - 시험일시: 2023. 4. 15.(토) ~ 4. 26.(수), 10:00~17:30, 조별 면접시간에 따라 종료시각 상이

○ 대상자: 입원치료·자가치료·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·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

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

○ 외출시간: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(이동시간 포함)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

○ 외출시 주의사항

  - 이동방법: 도보, 자차(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), 방역택시 등(대중교통 이용 금지)

  - 주의사항: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상시 착용,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, 시험장소로 직행, 시

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

 

  ※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

  ※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,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

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


